
■ 군인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2.5.1>

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(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)

주:

1. 신체의 2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에 규정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 

종합 평가한다(예를 들면, 7급과 5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3급으로 평

가한다). 이 경우 신체의 3개 부위 이상에 신체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의 정도가 

경미한 것부터 합산한다(예를 들면, 7급ᆞ5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

람은, 먼저 7급과 5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평가한 후, 그 3급과 나머지 4급을 합산

하여 2급으로 평가한다).

2. 1급은 특별급이므로 2급 이하에서만 이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한다.

3. 입원시와 의무조사시의 신체등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조사시의 최종상태를 

기준으로 판정한다(예를 들면, 입원시 7급, 의무조사시에 10급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

에 의하여 호전되었으면 10급으로 판정한다)

등급 10 9 8 7 6 5 4 3 2

10 10 8 7 6 5 4 4 3 2

9 8 7 6 5 5 4 3 3 2

8 7 6 6 5 4 4 3 3 2

7 6 5 5 4 4 3 3 2 2

6 5 5 4 4 4 3 3 2 2

5 4 4 4 3 3 3 3 2 2

4 4 3 3 3 3 3 3 2 2

3 3 3 3 2 2 2 2 2 2

2 2 2 2 2 2 2 2 2 2


